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2 - 2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및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공표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의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와 시청자의견 청취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2. 1. 3.

방송통신위원회

□ 승인일 : 2011. 12. 27.

상호 대표 방송구역 심사결과 시청자의견

동일유선방송 정동남 동일면 일원

재허가 없음

한수유선방송사 김창환 한수면

반송종합유선방송사 이상기 철마면(고촌리, 안평리) 일부

삼가종합CATV 김수진
삼가면, 쌍백면,

가회면 전역

고금유선방송 황순진 고금면 전역

장승포케이블넷 김광옥
장승포동, 마전동, 능포동,

아주동

진산케이블네트워크
오수석

외 2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끝.


